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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4. 23.(목)

18세 청년 ‘첫 국민연금 보험료’ 
이제 국가가 지원한다

- 4월 23일(목)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-
-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원 지원 -

 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4월 23일(목)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

위한 「국민연금법」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

 이번 개정안은 학업,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

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

마련되었다. 

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

보험료를 지원받는다.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

전액으로,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.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

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.

* 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(42만 원) 및 보험료율(10%) 적용

 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

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. 

 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

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

  

‘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’ 제도 주요 내용
▪ (적용 대상) 법 시행일(‘27.1.1.) 이후 18세 도래자(’09년생)부터 지원

▪ (지원 대상) 18~26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

▪ (지원 내용)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1개월분 지원

▪ (제도 홍보) 고등학교·대학, 군부대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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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, 이후 학업·군 복무 등 

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. 이를 통해 충

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.

  정부는 이러한 지원 내용을 청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

고등학교·대학,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

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함께 마련하였다.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제도를 

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, 지원 신청을 간편

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.

 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

지원,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,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

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정은경 장관은 “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

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

의의가 있다” 라면서, “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

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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